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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연구는 몽골의 초․중등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수직적 공평성을 아이

막․시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육재정 배분 포뮬러가 변경된 시

점인 2008년을 기준으로 하여 2007년과 2011년도 결산자료를 활용하여 첫

째, 현재의 재정 배분의 공평성은 어떠한지, 둘째, 현재의 재정배분의 공평성

이 과거에 비하여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가중학생수를 두 가지로 산정하였다. 첫째, 학교위치, 학년군, 학교유형을 반

영한 가중학생, 둘째, 학교위치, 학년군, 학교유형을 반영한 가중학생수에 더

하여 기숙사생에 대한 가중학생수를 산정하여 가중학생 1인당 교육비 공평성

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2007년도에 가중학생 1인당 세출총액, 인건

비나 운영비의 경우 공평하지 않게 나타났지만, 학생 1인당 인건비는 공평성

의 준거에 가깝게 나타났다. 둘째, 2011년도에 학생 1인당 결산총액과 인건비

는 공평하게 배분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가중학생 1인당 운영비와 공공요

금은 공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중학생수의 산정에 따른 공평성을 보

면 학교위치와 학교유형, 학년군 및 기숙사생을 반영한 경우 공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아이막․시 수준에서 교육재정 배분이 2007년도보다 2011

년도에 공평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 몽골 교육재정, 교육재정 배분, 공평성, 포뮬러 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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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교육재정은 교육과 교육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기반을 갖추게 해주며,교육의 양․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1차적 관

건이 된다.매년 재원을 확보하고,확보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

는 기능은 정부나 지방단체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윤정일,

2004).교육재정은 재정의 확보와 배분이란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재정을 분석하기 위해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재정의 목적은 교육기회의 효율적 배분,즉 교육 서비스

의 원활한 수급을 도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재정의 배분으

로 통합하여 고찰 할 수 있다(공은배․천세영,1989:33).

몽골에서도 교육재정의 안전한 확보 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확보

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는 중요한 이슈이다.교육재정의 확보

를 위해서 정부 예산 지출의 20%이상을 교육에 지원하도록 법제화

하였으나 현재 GDP대비 교육재정 비율이 8.4%(NationalStatistical

OfficeofMongolia,2012)에 도달하였다.이렇게 확보된 교육재정을 중

앙정부가 아이막(지방)1)에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은 교육

재정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몽골에서 초․중등교육은 국가 

사업이며 이것을 지방이 위임받아 실행하기 때문에 교육재정은 중앙

정부의 전입금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현재에 초․중등교육 총재정

의 약 95%2)를 중앙정부가 지방에 교부하고 있다.따라서 지방 입장

1)아이막은 몽골의 행정단위이며,몽골은 울란바토르 시 그리고 21개 아이

막으로 구성됨.

2)Araujo&Nesmith(2006),을지새항(2010)의 연구에 의하면 초․중등교육 재

정의 약 95%가 중앙정부에서 지원되고 기타 5%가 학교 자체에서 확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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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재정을 공평하게 배분 받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1990년 민주주의 전환 초기에는 교육재정을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

이 배분하는 것이 교육재정 배분의 기준이었다면 사회․경제가 발전

하고 도시로의 인구 이동,농어촌학교의 학생 유지 등의 문제가 발

생하면서 학교나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기

준이 되었다.따라서 몽골에서는 다양한 재정 배분 방식을 혼합적으

로 사용하고 있는데,포뮬러 펀딩(formulafunding)3)에 의한 재정 배분

은 그러한 노력의 일부이다.현재 아이막에 교육재정을 배분할 때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뮬러에 의해 배분하며,이는 아이막 교육재정

의 약 75%이상에 해당하는 큰 규모이다.

1995년도에 처음 시행된 포뮬러 배분 방식은 교육 현장에서의 예

산 부족 현상,지역 간의 교육비 격차 등의 문제로 2000년도에 새로 

개발하여 적용하였다.그러나 이후에도 예산 부족 현상은 여전하였

고,학교규모에 의한 격차 또한 심하게 발생하였기 때문에 2008년도

에 다시 한 번 포뮬러를 새롭게 구성․적용하였다.2008년도 포뮬러

의 특징은 지역 특성을 세분화하고,학교유형에 따른 학년군 지수,

기숙사생들에 대한 지수를 추가로 설정한 것이었다.

2000년과 2008년도 2차례의 개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추

경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추경 예산의 배분은 포뮬

러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Araujo&Nesmith,2006:46;

을지새항,2010:34).때문에 몽골의 교육재정 배분에 대해 지속적으

는 것으로 나타났음.

3)Formulafonding제도는 표준교육조건을 설정하고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교육비 소요판단에 근거한 재정배분의 표준을 공식화하여 배분하는 

제도이다(Ross＆ levačić,1999: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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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구되어야 하지만 해외는 물론 몽골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를 찾

아보기 어렵다.있더라도 실증적 분석보다는 제도적 내용을 다루는 

연구들(김영청․한유경․최수향,1995;한유경 외,1999;Nanzaddorj,

2001;Bartlett,Byambatsogt,&Enkhamgalan,2004;Заяадэлгэр,2011)이 

많다.이 연구들의 대부분은 재정확보 및 재정운영에 조점을 맞추고 

확보 방안 및 재정운영 과정을 설명하는데 그친다.즉 몽골의 교육

재정의 공평한 배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에도 Araujo와 Nesmith

(2006),을지새항(2010)의 연구4)를 제외하면 이 과제를 다룬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재정을 보다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한 정책

에 의해 도입되어 활용하고 있는 포뮬러가 공평성에 기여를 했는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을 몽골의 사례를 통해 분석

하고 포뮬러의 영향을 평가하려고 한다.따라서 첫째,몽골의 교육재

정 배분 구조를 살피고,둘째,2008년을 기준으로 전과 후의 교육재

정 배분을 교육비의 수직적 공평성5)관점에서 비교․분석하고자 한

다.분석 대상은 2007년과 2011년의 결산자료이고,이를 통하여 2011

년 재정 배분의 공평성은 어떠한지,2007년에 비하여 얼마나 개선되

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교육재정 배분의 포뮬러 제도는 여러 선진국들이 오래전부터 시행

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한

4)이 연구들은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교육재정의 공평한 배분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려고 시도했다.

5)수직적 공평성이란 동일하지 않은 사람을 다르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원

칙,즉 재정 배분에 있어서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정을 다르게 배분

하야 한다는 것이다(자세한 설명은 Ⅱ장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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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상황에 맞는 포뮬러 제도를 모색하기 위하여 외국의 사례들을 분

석하여 각국의 포뮬러에 사용되는 구성요소와 포뮬러 산정방식을 주

로 소개해왔다(고장완,2009:156).이 연구는 한국과 비교적 다른 학

교제도를 갖지만 교육재정의 공평한 배분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실행하고 있는 몽골의 교육재정 배분 제도를 소개하여 배분 포뮬러

를 배분의 공평성 관점에서 비교 평가하는 것에 의의를 갖는다.

Ⅱ. 이론적 배경

1. 몽골의 교육재정

이 장에서 몽골 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을 고찰하고 초․중등 교육

재정 배분 제도와 배분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학교제도

몽골 정치제도의 변화는 교육제도에도 반영되어 왔다.몽골의 교

육제도는 크게 형식적 제도와 비형식적 제도로 나눠지며 형식적 제

도에는 유․초․중등교육,고등교육을 포함되며,비형식적 제도에는 

평생교육과 같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포함된다.초․중

등교육은 4-3-3제의 기간학제에서 1991년에 6-2-2,1995년에는 4-4-2

제도로 운영되었다(을지새항,2010).2005년 몽골 교육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6-3-3제도를 취하고 있다.6년의 초등교육,3년의 전기 중등

교육,3년의 후기 중등교육까지 12년간의 교육이 무상으로 제공되며,

9년까지 교육은 무상 의무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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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은 학교급을 대부분의 많은 나라와 같이 초등학교,중학교,고

등학교라는 학교급으로 운영하지 않고 초등학교,9년제 통합학교,12

년제 통합학교라는 학교유형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을지새항,

2010).이것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다른 나라와의 초등학교와 같은 

초등교육만 제공하는 학교이며,지리적으로 외딴 곳에 위치하는 학

교들이다.반면에 9년제 통합학교는 초등교육과 전기 중등교육을 제

공하는 학교,즉 초등학년군과 중학년군이 모두 있는 학교를 뜻한다.

그러나 12년제 통합학교는 초등교육,전기중등교육과 후기중등교육

을 제공하는 학교,즉 초등학년군,중학년군 그리고 고등학년군이 모

두가 있는 학교를 말한다.통합학교는 하나의 행․재정제도 안에서 

운영되는 특성을 갖는다.

몽골의 초․중등 학교제도에서 학교운영 권한의 많은 부분이 단위

학교에 이양됨에 따라 단위학교는 상당히 많은 자유와 권한을 갖고 

있다(을지새항,2010).우선 학교 인사 임용권을 직접 교장이 행사한

다.둘째,학교 및 지역특성과 학생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

로 수립하여 운영하는 권한을 갖는다.셋째,많지는 않지만 학생 선

발에 있어서 학교가 학군 이외 구역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2) 초․중등교육 재정

몽골의 헌법이나 교육관련 법률에서 교육재정에 관한 근거들을 찾

아볼 수 있다.우선 몽골의『헌법』제 7조에 ‘모든 국민이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지며,국가에서 초․중등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명

시 되어 있으며,『교육법』제 39조 제 1항에 ‘국가예산의 20% 이상

을 교육 분야에 지출한다.’고 입법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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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교육재정 정책은 기본적으로『교육법』에 근거를 둔다.『교

육법』제 40조 제 2항에 ‘국가는 교육재정을 지원해야 할 책임을 가

지며,공립 초․중등학교와 유치원의 공공요금과 유치원생 급식비,

기숙사운영비,그리고 설립 주체 구분 없이 모든 유치원과 학교의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교육비로 책정하여 

책정된 예산을 정부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즉 유․초․중등

교육에 관한 모든 재정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다.지방단체로부

터 법적으로 정한 전입금이 없으며 단 재정 역량에 따라 지방단체에

서 보조할 수는 있다.

(1)회계 세입과 세출

몽골의 공립 초․중등학교의 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전체적인 구

조는 [그림 1]과 같으며,우선 세입에 해당하는 영역은 정부의 전입

금,자체수입,기부금 및 학교발전기금으로 구성된다.이중 정부의 

전입금은 정부가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부분이며,자체수입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위학교가 학교의 재정확보 및 교직

원과 학생들의 복지 향상의 목적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확보한 수입

을 의미하며,시설 임대수수료,학교가 자체로 운영하는 목축업 등의 

수입이 이에 속한다.그리고 기부금과 학교발전기금은 학부모 및 기

업에 의해 조성되는 수입이라 할 수 있다.아울러,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족으로 교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다음으로 세출은 인건비,운영비,기숙사 급식비,공공요금,교직원 

복지비용,초등학생 급식비와 같은 6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각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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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세출

정부 전입금

   A. 인건비

   B. 운영비

   C. 기숙사급식

   D. 공공요금
자체수입

   E. 교직원 복지

F. 초등학생 급식

기부금, 학교 발전기금

[그림 1] 몽골의 단위학교 세입․세출 구조

출 영역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첫째,인건비는 모든 교직원들의 

봉급,수당,보험부담금,연금,세금 등 이 포함된다.둘째,운영비는 

단위학교 운영에 필요한 통신․우편비,용품비(보건),출장비,기타 

세금,시설관리비,물품구입비,교수학습활동비,지역 주민을 대상으

로 비공식으로 지원되는 교육비6)등이 포함된다.셋째,기숙사 운영

비에는 단위학교가 운영하는 기숙사의 급식비 기숙사 직원들의 인건

비가 포함된다.넷째,공공요금은 학교 운영을 위해 공통적으로 지출

되는 차량비,연료비,전기요금,수도요금 등이 포함된다.다섯째,교

직원 복지는 단 년도 퇴직 교직원의 퇴직금과 교직원 복지비용이 포

함된다.마지막으로 초등학생 급식비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의 간

6)몽골에서 비공식교육은 학교 교육의 기회를 놓친 자,학교 중도 탈락 자,

노동 시장 및 일상생활에 직업이 맞지 않아 직업을 바꾸려고 하는 자,보

다 더 많이 공부하고 교육수준을 높이려는 성인들에게 학교 외의 교육기

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1980년부터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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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운영비
공공

요금

기숙사

식비

초등학생 

무료급식
기타 전체

69.7 4.3 13.9 3.0 7.0 2.0 100

<표 1> 초․중등교육 세출결산 항목별 비율(2011년)      (단위: %)

식비가 포함된다.몽골의 6개 영역 중 인건비와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표 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전체 세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2)초․중등학교 재정 배분제도 및 방식

몽골의 초․중등교육재정의 배분제도는 [그림 2]와 같은 구조를 

갖는다.재정의 배분의 절차를 살펴보면 정부 → 아이막 → 학교 순

으로 이루어진다.

단위학교

아이막의 교육문화청

중앙 교육과학부 중앙 재정경제부

예

산 

안

배

분

[그림 2] 몽골의 교육재정 편성 및 배분과정

현재 몽골은 [그림 2]와 같은 재정배분 제도의 구조 아래 포뮬러 

펀딩(formulafunding),활동기준원가계산(activitycosting),차등적 지불

(duetocosting)방법 등을 혼합하여 배분하는 배분방식을 취하고 있

다.이 중 포뮬러 펀딩제도는 몽골의 경우 1995년 처음 도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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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tlettetal.,2004)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배분에 적용되고 있다.몽

골에서의 포뮬러 펀딩 제도는 WorldBank의 전문가들에 의해 처음 

도입되어 3단계 배분 포뮬러가 개발되었다.초기 도입 단계에서 적

용된 포뮬러는 인건비 산출 시 학생과 교원의 비율에 기초하여 산출 

하였고,운영비 산출은 전년도 지출액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었다(Zayadelger,2011:701).

2단계의 학교 교육비 배분 포뮬러의 기준요소는 초기에는 울란바

토르를 비롯해서 22개 아이막․시,학년군(초등 1-6학년,중등 7-9학

년,10-12학년)으며 이에 대한 가중지수를 부여하는 방식이었다.그러

나 2000년부터는 22개 아이막․시를 지리적 위치에 따른 5개의 지역

으로 군집하여 군집마다 학년 군별로 가중지수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표 2>참조).이러한 배분 방식을 위해 몽골 정부는 국

가의 경제상황,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학생 1인당 표준 교

육비를 조절하였고,이러한 이유로 지역군별 가중지수의 변화의 폭

은 작았다.

지역군
학년군

1-6학년 7-9학년 10-12학년

지역 1 1.07 1.33 1.43

지역 2 1.04 1.29 1.38

지역 3,4 1.01 1.23 1.36

지역 5 1.00 1.24 1.35

<표 2> 학생 1인당 기준교육비 가중지수( ~2007년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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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단계,즉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포뮬러는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포뮬러의 기준요소들을 새롭게 설정하고,기숙사비에 대한 학

생 가중지수를 새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기준요소로는 학교위

치,학교유형,학년군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가중치를 반여하여 학생

당 기준교육비를 배분하고 있다.포뮬러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년

군별 학생수라고 볼 수 있다(<표 3>참조).

위치 학교유형
학년군

1-6학년 7-9학년 10-12학년

박 초등학교 2.34

솜 1

(인구

7천명 이하)

초등학교 1.75

9년제 통합학교 1.25 1.95

12년제 통합학교 1.17 1.69 1.78

솜 2

(인구

7천명 이상)

초등학교 1.16

9년제 통합학교 1.10 1.59

12년제 통합학교 1.10 1.59 1.62

울란바토르

초등학교 1.09

9년제 통합학교 1.09 1.57

12년제 통합학교 1.00 1.44 1.52

<표 3> 학생 1인당 기준교육비 가중지수(2008년부터 적용)

이처럼 초․중등교육재정 중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기숙사비가 

포뮬러에 의해 배분되는 반면에 공공요금 및 교직원 복지비는 전년

도 세출 및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각각 활동기준원가계산(activity

costing)과 차등적 지불(duetocosting)에 의해 산출하여 배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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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교육행정 및 교육재정 분야에서 공평성은 중요한 연구 주제로 다

루어지고 있다.이것은 매년 재원을 확보하고,확보된 재원을 합리적

으로 배분하는 기능은 정부나 지방단체의 핵심적인 기능(윤정일,

2004)이기 때문이다.교육은 사회제도 속에서 운영되기에 사회적 가

치로서의 배분 문제의 대상이 된다.그런데 교육이란 사회적 가치는 

모든 개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선점을 위한 갈등이 야기되며,따라서 이를 최소

할 수 있는 분배방식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사회적 가치로서 교

육을 분배하는 방식은 적절한 기준이 필요하며,그 적절한 기준이 

지향하는 바를 공평성이라고 할 수 있다(허병기,1989:1).그러나 교

육재정이 누구에게 공평해야 하느냐 따라 공평성의 대상의 문제가 

나온다.교육재정의 공평성은 교육투자의 결과로서 교육혜택을 받게 

되는 학생집단과 교육비를 조달하는 교육비 부담자 즉 납세자의 입

장에서 분석될 수 있다.그러나 교육재정 공평성의 제1차적 대상으

로 학생집단을 들고 교육재정 배분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주로 학생 

입장에서 공평성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반상진,1998).

교육재정 배분의 공평성 여부를 결정하는 원리는 수평적 공평성

(horizontalequity)과 수직적 공평성(verticalequity),재정 중립성으로 구

분된다(Berne&Stiefel,1994).여기서 수평적 공평성이란 동일한 여건

에 있는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반면에 수직적 공평성이

란 동일하지 않은 사람을 다르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Berne

와 Stiefel(1994)의 공평성 분석하는 이론적 틀에 의하면 공평성 분석 

대상의 주체는 학생이고 공평성 분석의 목적이 되는 것은 투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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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과가 될 수 있다.공평성 연구는 주로 재정 배분의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그리고 지방에서 학교로 하

는 배분을 중심으로 하는 공평성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전

자는 국가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됐는지에 관심을 두게 되며 연구 결

과는 교육재정 배분기준의 합리성 여부에 초점을 둔다.후자의 경우 

학생,학교 그리고 지역 특성이 학교재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

는 지까지 관심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연구결과는 교육재정 배분기준

의 공평성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이혜진․한유경,2006).

수평적 공평성이나 수직적 공평성의 측정은 단일 학생 1인당 교육

비 같은 단일 변인을 가지고 측정한다.수평적 공평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범위(range),편자계수(coefficientof

variation),연방범위비(federalrangeratio),Gini계수,McLoone지수,

Verstegen지수 등 여러 지표들이 사용되고 있다.수직적 공평성 정도

를 측정하는데 가중분산측정치(weighteddispersionmeasures),회귀분

석관계통계치(regression-basedrelationshipmeasures),비율측정치(rario

measures)등이 주로 사용된다(반상진,1998).그러나 교육비 차이도를 

반영한 후 수직적 공평성을 분석하는 경우가 있으며 분석방법은 공

평성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한다.그러나 수직적 공평성에서는 학

생들에게 나타나는 차이 중에서 어떤 것을 정당한 차이로 볼 것이

며,이 경우 어느 정도 차등을 두어 취급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결정

해야 하는 가치판단의 문제를 내포하기 때문에 수직적 공평성의 개

념은 수평적 공평성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하다(윤홍주,2004:309).수

직적 공평성에서 어떤 차이가 정당한 차이로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의 연구와 실제로 그러한 차이를 반영하여 교육비를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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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례연구들로는 Odden(2000),Ross와 levačić(1999),Luke,Haroon

와 Alastair(2008),Araujo외(2006),Levacčić(2006),Miles와 Roza(2006)등

이 있다.이 연구들에 의하면 교육비에 있어서 정당한 차이는 크게 

학교특성에 의한 차이,학생 개인 특성에 의한 차이 그리고 교육프

로그램 특성에 의한 차이로 보고 있다.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생,

학교,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특성에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들이 반영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첫째,학교 특성이다.여기는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특성이나 학

교규모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Ross와 levačić(1999)연구에

서 교육재정을 배분할 때 학교규모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Levacčić(2006),Luke외(2008)연구에서도 학교교육비를 배분할 때 학

교규모를 고려하여 배분하는 사례를 밝히고 있다.각 나라마다 학교

규모를 학급수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규모가 작은 학교에 교육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몽골의 교

육재정을 분석한 Araujo와 Nesmith(2006)의 연구는 학교교육비가 학교

규모나 지역 특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둘째,학생의 

특성이다.경제․사회적으로 소외된 학생들,즉 정신적,신체적 장애

를 가진 학생이나 저소득층,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보통의 

학생보다 더 많은 교육적 필요를 갖는다는 것이다(Ross& levačić,

1999).따라서 교육재정 배분에 있어서 이러한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

해야 한다.실제로 미국이나 호주 등의 나라에서 장애인 학생이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배분하는 사례들

이 있다(을지새항,2010:16-21).셋째,교육프로그램의 특성이다.여

기에는 학생의 학년이나 학교 계열,학습유형 등을 들고 있다.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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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특성은 학년간 교육과정 운영의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며,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교육비를 배분할 때 학년군을 고려하

여 교육비를 다르게 배분하는 사례가 많다.그러나 학생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육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은 각 나라마다 다르

다.

교육재정의 수평적 공평성을 분석한 실증적인 연구로는 이혜진․

한유경(2006),고장완(2009)의 연구들이 있다.이혜진․한유경(2006)의 

연구는 서울시 공립 초․중하교 교육비의 수평적 공평성을 분석하였

다.분석은 세입․세출의 항목별로 공평성을 측정하였고 측정 기준

으로는 편차계수,지니계수,역맥룬지수를 사용하였다.고장완(2009)

은 미국 미주리주의 사례를 통해서 교육재정정책이 교육재정의 공정

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공평성의 기준으로는 범위,편차계

수,연방범위비,지니계수,McLoone지수와 Verstegen지수를 사용하였

다.교육재정의 수직적 공평성을 분석한 연구로는 국내에서 다음 연

구들이 있다.윤홍주(2004)가 한국의 교육재정 공평성을 분석한 연구

에서 학교급과 계열별 차이를 조정하는 수단으로 교육비 차이도를 

사용하여 수직적 공평성을 시․도교육청간 그리고 시․도교육청 내

에서도 분석하였다.초등학교가 1.0이라고 보았을 때 중학교가 1.29,

일반계고등학교가 1.39,공업계고등학교가 2.49,상업계고등학교가 

1.50이란 차이도를 조정한 후 수직적 공평성에 대한 분석은 수평적 

공평성을 측정하는 방법과 동일하였다.공평성 지표로는 지니계수,

역맥룬지수를 사용하였다.우명숙(2007)도 한국교육개발원 표준교육

비 연구에서 제시한 교육비 차이도를 반영하여 수직적 공평성을 수

평적 공평성을 분석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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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차이도는 학교급과 학교규모별 차이도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저

소득층학생과 특수학생에 대한 교육비 차이도를 반영한 것이었다.

분석은 세출총액,시설비를 제외한 교육비 그리고 인건비 항목의 공

평성을 편자계수,McLoone지수,Verstegen지수로 측정한 바 있다.

Ⅲ.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이 연구에서는 몽골의 교육재정의 공평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22개 

아이막․시의 초․중등교육의 2007년과 2011년도 결산자료,학교통

계 자료 등을 수집․활용하였다.2007년과 2011년을 분석한 이유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정 배분 포뮬러를 전에 사용했던 포뮬러와 비

교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가 초․중등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수직적 공평성을 분석하

는 것으로 각 연도 교육비 차이도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인구학적 

통계의 경우 2007년도는 아이막수준으로,2011년의 경우 개별학교별

로 수집하였다.2011년의 경우 개별학교별 자료를 수집한 이유는 학

교특성에 대한 교육비 차이도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앞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세입구조가 다르고 사립학교

의 경우 정부 전입금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아 연구대상에서 사립학

교를 제외하였다.기술고등학교는 직업교육과 후기 중등교육을 실시

하지만 몽골에서 초․중등교육을 논의할 때는 기술고등학교를 제외

한다.따라서 이 연구에서 초중등교육 재정에 대해 논의할 때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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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막
2007 2011년

전체학교 공립학교 비율 전체학교 공립학교 비율

전체 754 597 (79.2) 750 609 (81.2)

Arkhangai 35 30 (85.7) 35 30 (85.7)

Bayan-Ulgii 43 38 (88.4) 43 38 (88.4)

Bayankhongor 29 29 (100) 29 29 (100)

Bulgan 24 22 (91.7) 24 22 (91.7)

Zavkhan 30 30 (100) 30 30 (100)

Govi-Altai 28 27 (96.4) 28 27 (96.4)

Govisumber 4 4 (100) 4 4 (100)

Darkhan 28 17 (60.7) 28 17 (60.7)

Dornogovi 20 19 (95.0) 20 19 (95.0)

Dornod 26 23 (88.5) 26 23 (88.5)

Dundgovi 18 18 (100) 18 18 (100)

Orkhon 18 11 (61.1) 18 11 (61.1)

Umnugovi 18 18 (100) 18 18 (100)

Selenge 35 32 (91.4) 35 32 (91.4)

Sukhbaatar 15 15 (100) 15 15 (100)

Tuv 32 30 (93.8) 32 30 (93.8)

Uvurkhangai 30 29 (96.7) 30 29 (96.7)

Uvs 28 26 (92.9) 28 26 (92.9)

Khovd 23 23 (100) 23 23 (100)

Khuvsgul 34 33 (97.1) 34 33 (97.1)

Khentii 26 25 (96.2) 26 25 (96.2)

Ulaanbaatar시 210 98 (46.7) 206 110 (53.4)

<표 4> 아이막․시별 공립학교수

고등학교를 제외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아이막․시 학교수를 다음 표에서 제시하였

다.2007년 전체 754개 초․중등학교 중에 597(79.2%)교가 공립학교이

다.2011년에는 전체 750개 학교 중에 609(81.2%)교가 공립학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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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의 주체는 학생이며,지역,학년군과 학교유

형에 따른 가중지수를 반영하여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수직적 공평성

을 분석하였다.몽골은 교육재정 배분 포뮬러에 가중지수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여러 학자들에 의해 교육대상의 교육비 차이도를 확

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정(윤홍주,2004:267재인용)받고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초․중등 교육재정을 배분하는 포뮬러가 변경된 2008년을 

기준으로 하여 변경 전 2007년,변경 후 2011년도 결산자료를 활용

하여 학생 1인당 결산총액,운영비,인건비,복지비용,공공요금으로 

분류하여 비교 분석하였다.결산을 성질별로 분류했을 때,이 분류 

중 어떠한 것이 교육재정 배분의 공평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기 위해서다.또한 운영비와 인건비가 포뮬러에 의해 배분되면

서 지출에서도 항목 변경 없이 지출되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분석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몽골의 학교 운영의 특성은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한다고 앞에서 

언급하였다.즉 학교유형을 초등학교,9년제 통합학교,12년제 통합

학교의 형태로 설치․운영하며 학교예산도 통합적으로 배분되기 때

문에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계산하는데 가중학생수를 사용하였다.가

중학생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산출하였다.첫째,2007년의 경우 지역

과 학년군에 대한 가중지수를 아이막․시 수준에서 반영하였으며,

2011년의 경우 학교위치,학년군,학교유형에 대한 가중지수를 개별

학교에 반영하여 가중학생수를 산출하였다.둘째,몽골의 특성상 

초․중등학교에서 유목민족인들의 자녀를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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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기숙사생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 배분․지출되고 있다.따

라서 앞에서 산출한 가중학생수에 더하여 기숙사생에 대한 가중학생

수를 계산하고 가중학생 1인당 교육비를 산출․비교하였다.이 내용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가중학생수를 Ⅱ 장에서 제시한 연도별 배

분 포뮬러 가중지수를 활용하여 산정하였다).

가중학생1:당해 연도 포뮬러에 의한 가중치를 활용하여 산정

(<표 2>,<표 3>참조)

가중학생2:가중학생수 1+기숙사생수*0.9로 산정

이 연구는 학생의 특성에 따른 교육비 차이도를 반영한 학생 1인

당 교육비에 대한 공평성을 분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평성을 평가

하는 방법으로는 수평적 공평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택하였다.수평

적 공평성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범위

(range),편자계수(coefficientofvariation),연방범위비(federalrangeratio),

Gini계수,McLoone지수,Verstegen지수 등 여러 지표들이 있다.그

러나 이 연구는 두 개 연도의 자료를 비교․분석한다는 점을 고려하

여 전반적인 공평성뿐만 아니라 상․하위 집단의 격차를 쉽게 파악

할 수 있는 편차계수(coefficientofvariation),McLoone지수,Verstegen

지수를 사용하였다.범위와 연방범위비 지표는 동일한 비율의 증가

에 민감한 지료로 특히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이다.

편차계수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이며 교육비가 평균을 중심

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기에 0.10이하인 경

우 교육비 분포가 공평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McLoone지수



44 국제이해교육연구 8(1)

는 1인당 교육비가 하위 50%에 속하는 집단간 공평성을 나타낸다.

반면에 Verstegen지수는 1인당 교육비가 상위 50%에 속하는 집단간 

공평성을 나타낸다.이 지수들에 대한 공평성 준거는 연구자들에 따

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 연구에서 Odden와 Picus(2008)를 참고하

여 편차계수가 0.1이하일 때,교육비가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며,McLoone지수가 0.95이상일 때 중앙값 이하 아이막․시 교

육비가 공평하다고 판단하고,Verstegen지수가 1.1이하일 때 중앙값 

이상 아이막․시 교육비가 공평성의 준거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판단

하기로 하였다.

Ⅳ. 분석결과

이 연구는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수직적 공평성을 아이막․시 수준

에서 분석하였다.분석은 지역특성,학교유형,학년군에 대한 각 연

도 재정배분 포뮬러의 가중지수를 실제 학생수에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학생수를 사용하였다.

1. 결산총액에 대한 공평성

우선 가중학생 1인당 결산총액에 대한 아이막․시간 공평성을 분

석한 결과를 <표 5>에서 제시하였다.2007년도 가중학생1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아이막․시간 공평성을 나타내는 편차계수가 

0.18,1인당 결산총액이 중앙 값 이하 아이막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McLoone지수는 0.90,중앙 값 이상 아이막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몽골의 초․중등 교육재정 공평성 분석 45

구분
2007년 2011년

가중학생1 가중학생2 가중학생1 가중학생2

평 균 258,927 233,294 444,970 417,003

최소값 215,902 188,740 391,508 373,983

최대값 349,559 313,578 549,015 487,793

편차계수 .18 .14 .09 .07

McLoone지수 .90 .94 .91 .94

Verstegen지수 1.22 1.17 1.06 1.06

편차계수 ≤.10,McLoone지수 ≥.95,Verstegen지수 ≤1.1

1$=1,390₮ 현재 2013.3월

<표 5> 아이막․시 가중학생 1인당 세출액의 공평성 분석   (단위: ₮)

Verstegen지수는 1.22로 나타났다.이것은 공평성 준거를 충족하지 

않은 결과이다.가중학생2의 경우 전체 아이막간의 격차는 편차계수

로 0.14,1인당 결산총액이 중앙 값 이하 아이막간의 격차는 McLoone

지수로 0.94,중앙 값 이상 아이막간의 격차는 Verstegen지수로 1.17

로 나타났다.이것은 가중학생1과 같은 공평하지 않다는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중학생 산정에 따른 공평성 지수들을 비교하면 

기숙사생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여 산출한 가중학생2에서의 공평성은 

가중학생1에 비해 더 공평한 결과를 나타냈다.

2011년도의 결과를 보면 가중학생1에서 전체 아이막간 1인당 세출

총액의 차이에 대한 편차계수가 0.90,중앙 값 이상 아이막간의 격차

를 나타내는 Verstegen지수는 1.06으로 분석되어 공평성 준거를 충족

시켰다.그러나 1인당 결산총액이 중앙 값 이하 아이막간의 격차를 

나타내는 McLoone지수는 0.91로 분석되어 공평성 준거에 미치지 못

하였다.가중학생2에서의 결과는 가중학생1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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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7년 2011년

가중학생1 가중학생2 가중학생1 가중학생2

평 균 175,234 157,887 320,320 300,188

최소값 150,090 122,204 298,169 265,607

최대값 239,927 200,642 362,546 351,356

편차계수 .13 .13 .06 .06

McLoone지수 .94 .91 .97 .96

Verstegen지수 1.13 1.14 1.08 1.05

편차계수 ≤.10,McLoone지수 ≥.95,Verstegen지수 ≤1.1

<표 6> 아이막․시 가중학생 1인당 인건비의 공평성 분석   (단위: ₮)

연도간 가중학생 1인당 세출총액에 대한 공평성 지수를 비교하면 가

중학생 산정에 관계없이 2007년에 비해 2011년에 개선되어 공평성 

준거를 충족시켰다.이것은 2011년도에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아이막

별로 공평하게 배분되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2. 인건비에 대한 공평성

가중학생 1인당 인건비 지출에 대한 아이막간 격차를 분석한 결과

이다(<표 6>참조).가중학생1을 기준으로 해 보면 1인당 평균 인건

비가 1.9배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07년도에서의 결과를 살펴보겠다.지역과 학년군을 반영하여 

산출한 가중학생1에서 편차계수가 0.13로 공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인당 인건비 지출이 중간 값 이하 아이막간의 차이가 

McLoone지수로 0.94,중간 값 이상 아이막간의 차이가 Verstegen지

수로 1.13으로 나타났다.이것은 공평성 준거를 충족시킬만한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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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못한다.지역,학년군 그리고 기숙사생을 반영하여 산정한 가중

학생2에서 편차계수가 0.13,McLoone지수가 0.91,Verstegen지수가 

1.14로 분석되어 가중학생1과 같은 결과를 보여줬다.

2011년도 가중학생11인당 인건비 지출에 대한 공평성을 보면 전

체 아이막간의 격차를 나타내는 편차계수가 0.06으로 나타나 아이

막․시별로 공평하게 배분된 것으로 보인다.가중학생11인당 인건

비가 하위 집단에 속하는 아이막간의 차이가 McLoone지수로 .94이

며 이것은 공평성 준거를 충족시킨 결과이다.상위 집단에 속하는 

아이막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Verstegen지수가 1.08이며 공평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가중학생21인당 인건비에 대한 공평성 지수들이 모

두 공평성 준거를 충족하였다.즉 1인당 인건비 지출에 대한 지수가 

전체 아이막․시간의 격차가 0.06,중간이하 아이막들간의 격차가 

0.96,중간이상 아이막들간의 격차가 1.05로 나타났다.두 연도 지수

를 비교하면 2007년도에 학생 1인당 인건비가 공평하지 않게 배분되

었다면 2011년도에 공평하게 배분되었다고 해석이 된다.즉 2008년

도에 개선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포뮬러가 교직원 인건비의 공평

한 배분에 기여를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이것은 곧 포뮬러 요소의 

설정의 기여도며 실제로도 현재의 포뮬러의 요소가 학교 특성,학생 

특성을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다.

3. 운영비에 대한 공평성

가중학생 1인당 운영비에 대한 공평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7>

과 같다.2007년에서 2011년에 학생 1인당 운영비의 증가는 인건비

의 증가에 미치지 못한 즉 1.6배 증가하였다.2007년도 가중학생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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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7년 2011년

가중학생1 가중학생2 가중학생1 가중학생2

평 균 32,229 29,039 50,787 47,595

최소값 13,861 11,999 40,901 37,401

최대값 65,749 55,471 56,247 56,050

편차계수 .55 .50 .11 .15

McLoone지수 .79 .81 .93 .92

Verstegen지수 1.97 1.87 1.15 1.19

편차계수 ≤.10,McLoone지수 ≥.95,Verstegen지수 ≤1.1

<표 7> 아이막․시별 가중학생 1인당 운영비의 공평성 분석   (단위: ₮)

인당 운영비에 대한 공평성 결과를 보면 아이막간 차이를 나타내는 

편차계수는 0.55,1인당 운영비가 중간이하에 속하는 아이막간의 차

이는 McLoone지수로 0.79,중간이상에 속하는 아이막간의 차이는 

Verstegen지수로 1.97로 나타나 공평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중학생2에서 공평성에 대한 지수들이 가중학생1에 비해 감소하여 

나타났지만 여전히 공평하지 못하다.

2011년도 가중학생11인당 운영비에 대한 공평성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아이막․시간의 격차가 0.11,1인당 운영비가 중간이하에 속하

는 아이막간의 차이가 McLoone지수로 0.93중간이상에 속하는 아이

막간의 차이가 Verstegen지수로 1.19로 분석되었다.이것은 1인당 운

영비가 공평하지 않게 배분된 것으로 해석이 된다.이 결과가 가중

학생2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다.그럼에도 가중학생 산정에 따른 공평

성 지수를 비교하면 학교위치,학년군,학교유형을 반영한 가중학생1

에서는 학교위치,학년군,학교유형 그리고 기숙사생을 반영한 가중

학생2에 비해 공평성 준거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즉 기숙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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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운영비에 격차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평한 배분 관점에서 인건비에 있어서 현재의 포뮬러가 그 역할

을 하고 있지만 운영비에 있어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2008

년도에 포뮬러가 개선되고 포뮬러 요소가 다양해졌지만 운영비는 여

전히 공평하지 못하다.이것은 인건비와 운영비의 배분 포뮬러의 요

소나 가중지수가 같다는 것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즉 운영비의 배

분 포뮬러의 요소나 가중지수는 인건비의 배분 포뮬러의 요소,가중

지수와 다르게 설될 수 있다.

4. 공공요금에 대한 공평성

마지막으로 가중학생 1인당 공공요금의 공평성에 대한 아이막간 

격차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가중학생11인당 공공요금의 

공평성을 분석한 결과 2007년의 가중학생1의 전체 아이막간 차이가 

편차계수로 0.36,가중학생11인당 공공요금의 지출이 하위 아이막간

의 격차는 McLoone지수로 0.78,상위 아이막간의 격차는 Verstegen

지수로 1.43으로 나타나 공평성 준거를 충족시키지 못 하였다.가중

학생21인당 공공요금에 대한 아이막간이 격차가 편차계수로 0.34,

하위 아이막간의 격차는 McLoone지수로 0.78,상위 아이막간의 격차

는 Verstegen지수로 1.36로 나타나 공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중학생 산정에 따른 공평성을 보면 가중학생1에 비해 가중

학생2에서는 공평성 준거에 약간 가깝게 나타났다.

2011년도 공평성을 살펴보면 가중학생1의 경우 아이막간 편차계수

는 0.40,가중학생당 11인당 공공요금의 지출이 하위 아이막간의 공

평성 지수는 0.66,상위 아이막간의 공평성 지수는 1.33이었다.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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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7년 2011년

가중학생1 가중학생2 가중학생1 가중학생2

평 균 37,043 33,376 54,792 51,348

최소값 15,634 11,866 34,250 34,130

최대값 79,798 79,798 103,437 99,091

편차계수 .36 .34 .40 .37

McLoone지수 .78 .78 .66 .67

Verstegen지수 1.43 1.36 1.33 1.30

편차계수 ≤.10,McLoone지수 ≥.95,Verstegen지수 ≤1.1

<표 8> 아이막․시별 가중학생 1인당 공공요금의 공평성 분석  (단위: ₮)

은 공평성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다.가중학생2의 경우 아이막간 

편차계수는 0.37,가중학생21인당 공공요금의 지출이 하위 아이막간

의 공평성 지수는 0.67,상위 아이막간의 공평성을 나타내는 지수는 

1.30으로 나타나 공평성 준거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가중학생 산정과 관계없이 학생 1인당 공공요금에 대한 공평성 지

수가 공평성의 준거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지만 두 연도 공평성 지수

를 살펴보면 2007에 비해 2011년에 덜 공평하게 나타났다.또 1인당 

공공요금의 지출이 상위 아이막간이 격차가 2011년에 더 심해진 것

으로 보인다.

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몽골의 교육재정 공평성을 아이막․시 수준에서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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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분석 대상의 주체는 학생이며,학생 1인당 교육비 수직적 공평

성을 분석하였다.수직적 공평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연도 재정 

배분 포뮬러의 가중지수를 반영한 가중학생수를 산정하였으며 수평

적 공평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따라서 연구의 분석 결과

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현재 아이막․시 수준에서 학교 회계 세출총액 공평성을 분

석한 결과 학교위치와 학년군을 반영한 가중학생 1인당 교육비나 학

교위치,학년군과 기숙사생을 반영한 가중학생 1인당 교육비 다 공

평하게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지출 항목별로,즉 인건비,

운영비,공공요금의 공평성은 따르게 나타났다.아이막․시간 학생 1

인당 인건비는 공평하게 배분된 것으로 분석되었다.이것은 정부에

서의 교육재정 배분 포뮬러가 인건비 배분에 있어서 공평하게 배분

되는데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운영비 및 공공요금의 공평성은 인건비와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

다.운영비의 경우 기숙사생을 반영한 학생 1인당 운영비보다 기숙

사생을 반영하지 않은 학생 1인당 운영비가 비교적 공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것은 현재 교육재정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기숙사를 운

영하는 학교들에게 불리한 것을 보여준다.또한 현재 교육재정 배분 

포뮬러에는 인건비의 경우만 기숙사생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을 고려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운영비에는 인건비와 공

공요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즉 교수학습활동과 직접적인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이 비용이 적

게 지출될 수밖에 없다.몽골의 전체 학생들의 약 15%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가만할 때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들에게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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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인 운영비를 배분해야 한다.

둘째,교육재정 배분 포뮬러가 변경된 2008년을 기준으로 2007년

과 2011년도의 가중학생 1인당 교육비의 공평성 지수를 비교하면 세

출총액과 인건비 지출에 있어서 2011년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

다.이것은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

해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2008년도에 교육

재정 배분 포뮬러에 기숙사생에 대한 가중지수를 사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그러나 학생 1인당 세출결산총액의 경우 중앙값 이하에 

속하는 아이막간의 격차가 개선되지 않았으며 이것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그러나 학생 1인당 운영비와 공공요금의 공평성은 2007년

에 비해 2011년에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고,특히 공공요금의 경우 

더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운영비의 경우 가중학생수 산정에 따

른 공평성 지수를 보면 기숙사생 특성을 반영한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공평하게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이것은 2011년의 운영

비 배분은 2007년 운영비 배분에 비해 공평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

지만 학생 특성,즉 기숙사생에 대한 지원이 공평하게 배분될수록 

정부에서 노력해야 할 것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2008년부터 적용된 초․중등교육재정을 배분하는 포뮬러

가 교육과학부에서 아이막에 교육재정을 공평하게 배분하는데 기여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즉 배분 포뮬러의 기준요소들의 선정

과 가중지수들이 2007년의 포뮬러에 비해 재정을 수직적으로 공평하

게 배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운영비에서는 

공평하지 않은 것은 재정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아이막간 격차를 줄

이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즉 현재 인건비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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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비의 배분 포뮬러는 동일하지만 인건비와 운영비를 공평하게 배분

하지 못하고 있다.이것은 인건비나 운영비에 있어서 학교나 학생들

의 고려해야 할 요소가 다르다는 것이며,운영비의 배분 포뮬러가 

인건비의 배분 포뮬러와 다르게 개발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여준다.

공공요금의 경우 포뮬러에 의해 배분되지 않지만 이것은 공평하지 

않게 배분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그럼에도 불고하고 연구 결과에

서 공공요금의 지출에서도 공평하지 않게 나온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인건비와 운영비에서는 공평성이 확립되었더라도 공공

요금 지출의 공평성이 악화될 경우 공평성에 대한 논쟁이 계속될 것

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 연구의 제한 점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첫째,이 연구에서 각 년도 학생 가중지수를 사용하여 산출한 

가중학생 1인당 교육비의 수직적 공평성은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아이막․시 수준에서만 분석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아이막

내 학교간 학생 1인당 교육비에 대한 공평성 분석이 필요하다.둘째,

현재 인건비와 운영비를 같은 포뮬러에 의해 배분하고 있지만 공평

성을 확보하려면 인건비와 운영비 배분 포뮬러에 대한 다양한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한다.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정책에 반영하여 

교육재정의 공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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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EquityAnalysisofMongoliaElementaryand

SecondarySchoolEducationalFinance

G.Ulziisaikhan

(CungnamNationalUniversity)

Thisstudyanalyzedverticalequityofeducationalfinanceperelementaryand

secondaryschoolstudentataimag,citylevel.Fortheverticalequity,2007and

2011balancesheetswereanalyzed.Thepurposesofthisstudyaretofindthe

equitylevelofthefinancialallocationandtoinvestigatehowmuchtheequity

levelofthefinancialallocationhasimprovedsincetheformulaofthefinancial

allocationchanged.Toconducttheresearch,weightedstudentswereassessedby

twoways.First,schoollocation,gradeandschooltypewereapplied.Second,a

studentlivinginadormitorywasapplied.

Theresultsofthisstudycanbesummarizedasfollows:

First,in2007educationalexpensesperpupilwerenotequitable,but

personnelexpensesperpupilwerenearlyequitable.Second,in2011total

spendingandinpersonnelexpensesperpupilweredistributedequitably,but

operatingexpensesandfixedcostperweightedstudentwerenotequitable.

Equitywasbasedonweightedstudentsconsideringschoollocation,grade,school

type,astudentlivinginadormitory.Third,thefinancialallocationwas

distributedmoreequitablyin2007thanin2011ataimag,citylevel.

Keywords:Mongoliaeducationalfinance,Financeallocation,Verticalequity,Formula

f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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